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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선사항

분야 현 행 개 선 안

관할청의 

협조(7p)
▪ 신설

▪ 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간의 

협조 절차 안내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9p)

▪ 신설

▪ 학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대면적을 제외

하더라도 교지‧교사확보율을 충족하며 

교수협의회, 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등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체기구의 

동의를 득하는 경우 임대 가능

 - 다만, 통상적인 시장 질서에 반하거나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업종, 교지 경계선 밖의 교육용 

기본재산은 임대 불가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10p)

▪ 신설
▪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료, 관리비 등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

허가금액(20p)

▪ 재산 처분 시 허가금액(감정가액) 

이상의 금액으로만 매각 가능

  ※ 예외불인정

▪ 재산 처분 시 허가금액(감정가액) 이상의 

금액으로만 매각 가능

 - 다만,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재산의 처분을 

위탁하여 일반경쟁입찰 하는 경우에 한하여,

 - 세 번째 입찰부터 허가금액 미만으로 

처분 가능토록 허용

재산의 처분 및 

대체취득 시 

부대비용(20p)

▪ 처분대금은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
▪ 처분 및 대체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은 

처분대금의 허가받은 용도 내로 인정

수익용 재산의 

처분대금(20p)

▪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은 

대체취득 이외 목적으로 사용 불가

▪ 기준액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은 대체취득 이외 목적으로 

사용 가능(교비회계 전출, 세금납부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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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교법인 재산 구분 및 현황

1. 학교법인 재산 구분

❏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관계

◦ 학교법인은 사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주체이며 사립대학이 보유한 재산의

권리 주체임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1)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 설비와 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함

–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이므로 학교법인의 영조물인

사립학교는 법인격을 가질 수 없기에, 사립학교의 권리 주체는 학교법인임

◦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책임자는

학교의 장임(규칙 제 43조)

❏ 학교법인 재산의 분류

◦ 학교법인의 재산은 크게 기본재산과 기본재산 이외의 보통재산으로

나누어지며(시행령 제5조), 기본재산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교육용 기본

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재분류(시행령 제4조 제2항)되고, 보통재산은

그 사용자의 구분에 따라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으로 구분(규칙 제42조)

※ 학교법인의 재산 구조도

◦ 학교법인 기본재산 유형(구분)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 교육용 토지

･ 교육용 건물

･ 수익용 부동산(토지, 건물)
･ 수익용 유가증권
･ 수익용 신탁예금
･ 위 유형 외의 기타재산

1) 사립학교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고등교육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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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 :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함

「사립학교법」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설립 운영규정」제4조(교사), 제5조(교지),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 학교법인 기본재산은 기본재산과 이외의 보통

재산으로 구분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재산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 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한 재산(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됨

「사립학교법 시행령」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② 제1항 제3호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

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학교법인 재산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아래 법령 등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가능

․ ｢사립학교법｣ 제5조, 제10조의2, 제28조, 제32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4조의2, 제5조, 제11조, 제12조

․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동 시행규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학교법인의 정관, 정관시행세칙 및 자체 재산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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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용 기본재산

❏정의
◦ 교육용 기본재산 :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 중 학생들의 교육․
연구활동에 공여되는 토지 및 건물

- 교지 : 캠퍼스 교지경계선 내에 위치한 토지이거나 경계선을 기준으로
2km 이내에 위치한 토지가 교육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단,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와 대학

설립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를 제외

- 교사 : 캠퍼스 교지경계선 내에 위치한 건물이 「대학설립 운영규정」
별표2에 명시된 교육기본 지원 연구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 교지 교사가 아닌 교육용 토지 및 건물

❏주요 지표

◦ 교지 확보율 : 대학은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정원에 따라 충분한 교지를 확보하여야 함

- 관련 근거 : 「대학설립·운영규정」제5조(교지)

- 산출 방법 : 보유면적 / 기준면적

 ･ 보유면적 : 교육용 토지 中 교지면적(교지경계선 내 + 2km 교지(교육‧연구 목적))

 ･ 기준면적(「대학설립‧운영규정」별표4)

구분 400명 이하 400명 초과 ∼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면적 교사건축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 1. “학생정원”은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임

2. “건축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건축면적임

◦ 교사 확보율 : 대학은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열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충분한 교사를 확보하여야 함

- 관련 근거 : 「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교사)

- 산출 방법 : 보유면적 / 기준면적

 ･ 보유면적 : 교육용 건물 中 교사면적(교지경계선 내 교육‧지원‧연구시설)

 ･ 기준면적(「대학설립‧운영규정」별표3)

구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학생 1인당 기준면적 12 17 20 19 20

(단위 : ㎡)

※전문대학및이에준하는각종학교의학생1인당기준면적은전체면적의70%에해당하는것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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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4조제3항 : 대학은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교사를 보유하여야 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③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한다)의 면적은 별표 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

(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

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교지)

-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5조제1항 : 대학은 별표 4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하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① 대학은 별표 4의 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4의 기준면적을 충족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교지가 도로ㆍ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2. 교지 경계선(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

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제4항 : 대학이 기존 교지 밖에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설치(학교로 도시‧군계획
시설결정이 된 토지)하는 경우 해당 학생 주거용 시설의 부지는 기존의 교지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④ 대학이 기존의 교지 밖에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학생 주거용 시설의 부지는 기존의 교지(기존의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주거용 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와 분리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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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용 기본재산
❏정의
◦ 수익용 기본재산 :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토지, 건물, 신탁예금, 유가증권, 기타재산)

❏주요 지표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학교법인은 수익을 창출하여 설치 경영하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기준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함

- 관련 근거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제1항 
- 산출 방법 : 보유액/기준액
 ･ 보유액 : 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의 총 합 - 수익사업체 장기차입금 - 기본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 - 예금으로 미예치된 임대보증금
 ･ 기준액2) : 운영수익 총계 - 전입금수입 - 기부금수입 - 국고보조금

※ 대학설립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0조의 개정(’15.7.16)으로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산출시
운영수익에서 기존 ‘전입금수입 및 기부금’외에 국고보조금이 제외됨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확보해야 하며,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함

- 관련 근거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제3항 
- 산출 방법 : 수입액/평가액
 ･ 수입액3) : ‘법인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수입액 + ‘법인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수입액 중 

‘법인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    
 ･ 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재산유형별 평가액의 합계

◦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하여
창출한 소득의 80%이상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로 전출하여야 함

- 관련 근거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제1항
- 산출 방법 : 부담액/수익금
 ･ 부담액 : 당해연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학교로 전출한 금액
 ･ 수익금 : 총수입 –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
* 제세공과금 : 수익용기본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보험료
** 법정부담경비 : 건강보험 등 수익용기본재산 운영에 수반되는 각종 법인 부담금

2)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3)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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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제1항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을 포함한다)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1. 대학 300억원
  2. 전문대학 200억원
  3. 대학원 대학 100억원

-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기준액 적용 : 학교법인은 당해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의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기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

하여야하며, 기준액이 법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최소 기준액을 적용함

2005.10.25 이후 설립 2015.7.24 이후 설립

대학 100억원
전문대학 70억원

대학원대학 40억원

대학 300억원
전문대학 200억원

대학원대학 100억원

※ 다만, 부칙에 따라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소기준액은 기존 설립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제3항 :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제1항 :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

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소득의 범위)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영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중 수익사업회계로 경리되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은 그 수익

사업회계로부터 일반업무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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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재산 관리 및 운영

1. 기본재산 관리의 기본원칙

◈ 학교법인 기본재산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사립학교법｣ 제16조)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및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일부 경미한 사항은 신고)를 받아 처분 (｢사립학교법｣ 제28조)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취득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관할청의 승인 사항은 

아님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1조)  

※ 학교법인의 부동산 등 재산 취득 관련 규정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외에는 민법 등 타 법령 등에 따라 처리

❏관할청 허가(신고) 사항 (사립학교법 제28조)

◦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①매도․②증여․③교환 또는 ④용도변경

하거나 ⑤담보에 제공하려는 때 또는 ⑥의무부담이나 ⑦권리의 포기를

하려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사전 신청 또는 신고)

-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처분(매도, 증여, 교환 등)하는 것을 방지하여 학교법인이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

◦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의 관할청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고

- 학교의 관할청은 해당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 현황 및 교육활동의 지장

여부, 교지‧교사‧체육장의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서(신고서)를 송부함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 (사립학교법 제16조)

◦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야 함

-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대한 이사회 심의 의결을 통해 학교법인 책무성과

재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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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뿐만 아니라 건물의 철거(멸실), 증축, 임대

보증금 관리 등 재산의 일반운영 관리 등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 하여야 함

- 기본재산 증감은 이사회 심의 의결을거쳐매년 4월 1일자 기본재산 현황

보고시관련증빙(이사회회의록, 회계전표, 등기부등본등)을첨부하여대학

재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함

❏허가 신고의 정의

◦ 허가 : 법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대해 특정한 경우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

◦ 신고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형식적, 절차적 요건 외에 실질적 요건 등이 심사
되어야만 하는 신고로서 수리가 통지되어야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갖춘
신고만 있으면 신고로서의 효과가 곧바로 발생하는 신고

◦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단서조항에서의 ‘신고’의성격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학교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복리와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며, 기본재산의 운용 및 처분 등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환경 유지에 직접적인 사항으로 관할청의 행정목적에 해당됨

-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경미한 사항을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으로 규정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
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니다 라는 의미일 뿐, 관할청의
실질적 요건(설립당시의 기본재산 기준 충족 여부,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환경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심사(검토)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   

 ○ 법령에서 신고와 관련하여 일정한 실체적(인적, 물적) 요건을 정하거나, 행정청의 실질적인 

심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신고사항이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행위인 경우 등에는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중(제2008778호, ‘17.8.28. 발의, 국회 계류)

 ○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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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재산 운영 유의사항

❏ 교육용 기본재산 관련 유의사항

◦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및 용도변경

▶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재산의 처분 및 용도변경은 교지 교사 확보율이

기준을 초과하고 교육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 해당 교육용 기본재산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재산을 교비회계로 보전하

여야 함(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 교비회계의 타회계 전출 및 대여 금지)

◦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 범위

▶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공여되는

재산으로 학생의 교육과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므로 그 목적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의 후생복지시설 등의 용도로만 임대가 가능할 것이나

⇒ 대학구조개혁,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의 정원이 감소함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이 증가하면서 2017.1.18.부터 제한적으로 임대 허용

▶ 교육용 기본재산의임대관련 기준제시(강의실, 강당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 허가하는 경우 제외)

․(고유 목적) 학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임대 허용

․(유휴 면적) 임대면적을 제외하더라도 교지․교사확보율을 충족

※ 매년 시설 현황 조사 시 임대면적은 교지․교사 면적에서 제외하되, 후생복지시설의 임대면적은 포함

․(구성원의 동의) 교수협의회, 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등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체기구의 동의를 득할 것(단,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체기구의

추천으로 구성된 평의원회의 동의 가능)

※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와 관련한 자체 규정 마련 필요

․(임대의 조건) 통상적인 시장 질서에 반하는 임대 행위 금지

※ 무상임대, 20년을 초과하는 장기임대, 주변 시세 등과 비교하여 낮은 임대료를 받는 임대 등

․(공공성)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임대 행위 금지

※ 예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풍속영업”, “종교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

․(교지 경계) 교지경계밖에위치하여교지․교사로인정받지못하고교육및연구활동에

직접 활용하지 않으며 장래에도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은

임대가불가*하며, 처분 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수익용으로 활용

* 단, 처분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 완료 전까지 임대 허용

** 교육용기본재산을수익용으로용도변경하고자하는경우해당재산의시가에상당하는금액의보전조치필요

▶ 교육시설의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제2조 제8항에 따라 산업체 등이 대학시설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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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은 기타 고정부채로서 별도 예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임의

사용할 경우 교비회계 손실 및 불필요한 분쟁 등을 야기하므로 반드시

임대료, 관리비 등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

◦교육용 기본재산을 고유목적대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세금부과 등 재정

부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학교법인이 여러 개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경우 각 학교별 교비회계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함

◦ 대학 내 학생 복지 편의시설에 대한 과세문제

▶ 지방세법 상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 ‘학술목적의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점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후생복지 시설은 교육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며 운영실태,

임대료, 용도 등에 비춰 학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 운영될 경우

임대료 취득으로 인해 건물사용이 교육사업의 본질을 벗어나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따라서,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당해 시설을 교육사업에 사용

하는 것인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사업목적을 고려해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최근 과세관청에서 해당 조항의 면제 제외 단서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을 엄격히 적용하여

교육용 재산의 수익적 사용,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적극 과세 경향

※ 학생 편의․복지시설에 대한 비과세 관련 판례

☞ 부속병원 주차장 사례(대법원 1995.10.12. 선고 94누15400 판결)
“대학병원의 부속주차장을 임대료를 받고 외부에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의료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K대 기숙사 편의시설(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9265 판결)
“쟁점부분(학생 및 교수식당, 은행, 서점, 문구점, 편의점, 안경점, 사진관, 레스토랑, 호프집, 당구장,
만화방 및 노래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1층과 지상1층 시설부분)의 설치장소, 대상고객,
취급업종, 이용요금 및 그 운영실태, 위 위탁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지출용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쟁점부분의 사용이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11 -

❏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유의사항

◦ 임대보증금 사용 유의사항 안내

▶ 임대보증금 관리 철저

- 임대보증금은 기타 고정부채로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금액에 반영됨에 따라, 별
도 예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임의 사용할 경우 기본재산의 감소에 해당하므로 반
드시 임대료, 관리비 등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 종료 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타 고정부채로서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향후 임차인의 보증금 상환에 전액 충당해야하며, 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이를 <수익용 예금> 계정에
포함하여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

▶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제한

- 임대보증금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금액에 반영됨에 따라 임의 처분이 제한됨

-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관·유지 외 용도로 사용(교비회계로 전출 및 법인
일반회계 지급 등)하고자 할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이 감소되므로 관할청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득하여야 함

※ 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금액에 감소가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한 기채상환 및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등 자산의 감소가 없고, 임대보증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의
사용은 교육부 허가 사항에서 제외(법인 자체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운용 가능하며, 반드시 미예치
임대보증금으로 보고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에 반영하여야 함)

<임대보증금 부적정 운영 사례>

▶ 학교법인 A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을 통해 발생된 임대보증금 0,000,000천원을
별도예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설치 경영 학교인 ○○대학교의 교사 신축에 따른
기채 원금상환 및 기숙사 신축 공사비로 0,000,000천원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교육부의 허가 없이 임의 처분함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 0,000,000천원이
손실되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전년대비 00.0% 감소되었음

▶ 학교법인 B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 000,000천원을 별도 예금으로 예치
하지 않고, 이사회 심의 의결 없이 법인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000,000천원을 임의 처분한 결과를 초래함. 수익용 기본
재산 000,000천원이 손실되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전년대비 00.0% 감소되었음

◦ 법인보유 재산 중 미등기 재산은 조속히 등기하여 재산관리 철저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44조에 의거 법인은 재산을 취득한 때에 등기 등록
기타권리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44조(등기등의 절차)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법인의
이사장은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12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용성 비수익용 부동산의 취득 금지

◦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재산은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여

수익증대 방안 강구

◦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추가로 각급학교를 설립할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가 되지 않는 학교법인이 고등학교를 추가로 설립
한다면 추가설립될 고등학교뿐만 아니라각 학교별 기준금액의 합산액 이상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함(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2항)

◦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경과조치에 대한 적용 기준

‧ 대학설립 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5127호, 1996.7.26>, <제190595호, 2005.10.25>에

의거 旣 설립된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학설치기준령 등의 규정을 적용하나,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한

기준 등에 대한 평가시에는 동 규정을 적용함.

※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기준은 ’96년 7월 이전까지 대학설치기준령 과 학교법인의 학교경영

재산기준령 에 명시되어 있다가 ’96.7년 대학설립 운영규정 시행에 따라 변경되었음.

※ 대학설립․운영 규정 중 기준 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조항

제10조(기준 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대한 평가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원의 경우에는 4월 1일 현재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중 제4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부속병원의 기준 충족 여부
및 실습 의무 준수 여부 등에 관한 평가를 할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당해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한
학과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5127호,1996.7.26>
제3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대학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교원 및 수익용기본
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학설치기준령·전문대학설치기준령·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및 학교
법인의 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하 "대학설치기준령등"이라 한다)의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제10조의 규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9095호,2005.10.25>
제3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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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용 기본재산 보고시 제출자료 검증 및 재산 변동내역 보고 철저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1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접수 집계 공시하고 있는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제출시 재산 내역(면적, 평가액, 수입액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집계결과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http://infor.sahak.or.kr) 및

대학알리미를 통해 대국민 공개하고 있음

※ 집계 관련 세부사항은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조사 지침서’를 통해 별도 안내

◦ 수익용 기본재산 신탁예금 및 유가증권의 구분

▶ 수익용신탁예금 : 은행예금상품중확정이자및원금보장상품인정기예금(저축성예금)

▶ 수익용유가증권 : 주식, 채권, 펀드등(정기예금이외의금융투자상품)

◦ 수익용 기본재산 신탁예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운용 유의사항

▶ (재산의 처분) 수익용 기본재산에 속하는 예금 및 유가증권의 처분·교환·용도변경
등은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사립학교법」제16조
및 제 28조)

※ 다만, 신탁예금의 재예치, 유가증권의 재투자(금융투자회사를 통한 자산운용)의 경우

학교법인의 자체 결정사항이며, 학교법인이 직접 보유한 유가증권의 대체취득은
재투자가 아님

▶ (유가증권 운용) 학교법인의 유가증권 투자·운용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학기금 투자관리 지침(자산운용규정)에 준하는 기준마련 및 운용필요

- 학교법인 유가증권 투자·운용 시 안정성을 기반으로 수익률 제고 노력

- 외부전문가 자문 및 전문운용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로 자산운용의 안정성 도모

- 자체투자 운용절차미준수또는제도미시행등으로발생되는투자손실에대해서는

행 재정 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예시) 내 외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투자자문·운용위원회 또는 투자전문회사 제안 검증 위원회 등의

의견을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 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및 유가증권 투자

운용의 경우도 기본재산의 투자 운용과 같이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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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재산 취득

❏기본재산 유상취득(부동산)

◦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토지 및 건물이 용도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야하며, 더불어 취득시 제한 사항(예 : 토지거래 허가

지역 여부, 농지)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히 검토 필요
※ 매매계약 전에 관련 공부(公簿) 등을 발급받아 소유권․면적․이용 제한 등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

◦ 기본재산취득시에는반드시이사회심의․의결을거쳐야하며소유권외권리관
계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등기하는등법인재산관리에철저를기해야함

‧ 재산 매수 절차

※ 재산증감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실시간 반영하되 재산현황 보고 시(매년
4월1일자) 일괄보고

※ 다만,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45조(증자보고)에 따라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관할청에 증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부동산 취득시 유의사항

구분 주요 검토사항 관련자료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 재산의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가
등기부등본(갑구)
매도인의 신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제한물권 설정 여부
당해 재산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압류등)

등기부등본(을구)

점유사실 여부 당해 재산을 권원이 없는 자가 점유하고
있지는 않은가 재산의 점유실태 확인 등

☞ 특히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권 수여 범위

내에서 하는 대리행위 등을 반드시 확인

◦ 소유권 이전 등기 : 재산을 취득하면 학교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함

- 소유권 이전이 끝난 재산에 대해서는 기관별․재산별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토지 및 건물) 등의 공부서류에 등재하여
비치하고, 증자재산목록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의 서류를 보관하여,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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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재산의 취득(기부‧증여)

◦ 학교법인이 타인 또는 타 단체로부터 재산을 기부 받을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기증재산의 실질적 재산 가치 및 활용도 등을

검토하여야 함

※ 학교법인은 기부받기 전, 재산의 제한물권, 압류·가압류 등 권리제한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고 재산 가치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제한해소 등의 노력을 하여야함

◦ 기증재산의 사용은 기증자의 용도지정(건축･장학금･수익용 건물 등)이 있을

경우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 기증재산이 현 예금일 경우, 특정기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기증재산 취득시 유의사항

- 기부약정서상 기부대상(학교법인 또는 학교) 및 용도 명확히 기재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학교교육목적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로 세입처리 하여야 함

※ 불필요한 세금 부과 및 소속 회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당 재산의

가치 및 활용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기증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주식의 취득

◦ 학교법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는 크게 4가지로 구분

① 기업이나 독지가로부터 출연 받아 보유하는 경우

② 직접 운영하던 수익사업체를 주식회사 형태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발행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③ 수익을 얻기 위하여 여유 있는 운용자금의 일부를 투자하여 보유하는 경우

④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을 통하여 자산운용을 하는 경우

◦ 주식 취득 시 유의사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에따라공익법인등이국내법인의주식등을출연

받은 경우와 출연 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시 그초과분에대하여증여세부과하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에해당하는경우는예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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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탈세 사례(’18.9.5. 국세청 보도자료)

[학교법인이 세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특수관계 이사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여 증여세 탈루]

□ 기본사항

◦ ▢▢▢▢학원
◦ ▢▢▢▢계열

□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 §48⑧, §78⑥

◦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1 초과 금지, 임직원으로

취임 금지

□ 주요 적출 사항

◦ 특수관계인이 이사(무급)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계열사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미경과한 자를 등기이사로 추가 선임하고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

□ 조치사항

◦ 특수관계 이사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간접 경비 전액

20여억원을 증여세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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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재산 처분

❏기본재산 처분

◦ 기본재산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 심의․의결과 관할청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사유(목적) 및 처분대금 사용용도에 대한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처분 시 관할청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처분 절차

‧ 처분 절차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및 처분행위에 따른 결과보고 사항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절차는 매도(처분), 권리포기, 용도변경, 교환, 담보제공 및 의무부담 모두 동일하게 이사회 심의

의결과 관할청 허가/신고 수리를 득하여야 하며 행위에 따른 결과보고를 시행하여야 함

◦ 교육에 직접 활용되는 재산의 처분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 불가(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매도․담보제공 불가 재산 :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 다만, ① 학교이전, ② 본교와 분교 통합, ③ 학교법인 간 교환하는 경우에는 처분

허가 후 처분이 가능하나, 처분금은 교육용으로 재투자해야 함

※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강제경매 금지(대법원 제2부 72.4.14 결정 71마330)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 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 금지는 비단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자는

것으로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금지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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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 처분 시 신고 사항(｢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이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분류되어 관할청의 사전

신고에 따른 수리를 득하여야 함

<신고 사항> : 신고사항을 허가로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참고)

①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

으로다른수익용기본재산으로대체취득하기위하여수익용기본재산을매도또는교환하는경우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협의 및 수용에

의해 처분하고 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③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등 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3억원 미만)인 경우

④~⑤ 차입(융자) 관련

⑥ 수익용 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⑦ ④~⑥에 해당하지 않고,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 미만)인 경우

❏ 처분 시 제출서류(｢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4항)

※ 참고2) 각종 서식의 신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학교법인 및 학교의 상황 등에

따라 아래 제출서류 외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① 처분재산명세서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세부 사항

※ 대장, 등기부등본등공부, 지적현황및위치도, 예금(유가증권)의경우잔액증명서등제출필요

② 처분사유서

③ 감정평가서 : 2개 이상 감정업체의 감정평가서(단,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재산의

처분을 위탁 예정인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 의뢰하여 추천 받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및 추천 증빙 제출 필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협의 및 수용의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 사본(손실보상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④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⑤ 학교장 확인(의견)서 : 교육용 기본재산의 경우

⑥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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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보고

① 결과보고

◦ 관할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이 허가(수리)된 이후 학교법인은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재산을처분하고, 처분한재산내역및처분금사용내역등을상세히
기재한 기본재산 처분 결과보고서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즉시 보고

* 제출하는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 필수

- 처분 또는 취득한 재산의 매매계약서 사본
※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협약서 사본 제출

- 처분대금의 수입결의서, 은행전표, 통장사본

- 처분대금의 지출결의서, 은행전표, 통장사본

- 처분/취득재산의 등기부등본

- 세금납부서 사본, 은행전표, 통장사본(해당하는 경우)

② 결과보고 시점

◦ 처분기한(통상 1년) 내 처분 완료한 경우 : 처분완료 후 30일 이내 보고
※ 처분대금 집행이 기한 내 완료되지 못한 경우 처분 중간보고로 대체하고 집행완료
후 최종 결과보고 시행

◦ 처분기한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 처분기한 종료 후 처분하지 못한
사유 및 향후계획 보고(미처분 결과보고)

③ 결과보고처

구분 사립대학 사립전문대학 사립원격대학

결과보고처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교육부

이러닝과

❏ 유의사항
◦ 재산 처분 시 관할청 허가 전에 재산 매매 공고 및 약정 행위 등 금지

◦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

‧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아 조치하도록 관련규정 준수

※ 재산 처분은 이사장만이 행위 주체가 될 수 있고, 이사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음(대법원 83.7.26. 판결83도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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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청 허가사항 및 조건 준수

‧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신고 수리를 득한 후 처분하여야 함

‧ 허가금액 이상으로 처분하여 자산 가치 유지 및 손실을 방지하여야 함(단, 한국사학

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매각 예정

가격(허가금액)의 100분의 80(청산중 법인의 경우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세 번째

입찰부터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예정가격을 낮추어 처분 가능)

*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재산의 처분을 위탁하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

의뢰하여 추천 받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및 추천 증빙 제출 필요

‧ 처분대금은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단, 처분․대체취득에 따른 부대

비용*은 처분대금의 허가받은 용도 내로 인정)

* 감정평가비, 제세공과금, 매각위탁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 처분대금을 해당 재산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정상적 학교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처분대금을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확보계획*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처분 허가(단, 허가 신청(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공시된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초과금액을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체 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교비회계 전출 및 세금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보계획 불필요)

* 수익용 기본재산의 물량 변동 없이 자산 평가 방법을 달리하거나 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확보율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은 인정 불가

◦ 처분 시 감정평가서 기준 안내

허가 신청(신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기준시점으로 작성 된 감정평가서 제출 필요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 2개 이상 감정평가서(매도, 교환 등)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 단수 감정평가서(용도변경, 공유물 분할 등)

◦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6조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은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않고서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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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용기본재산中예금예치기간이만료된경우관할청처분허가필요여부

매도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팔아넘기는 것이며, 매도란 매매의 한 부분으로서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대금을 받는 행위로서, 거래행위가

중심이 되는 약정임

따라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7조에따라예금예치기간만을연장하는것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단지예금

예치기간이 만료되어 예치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치금액의 감소 없이 다른 종류의

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공유물 분할시 관할청 허가 사항 여부

여러 소유자가 공유하는 토지가 분할될 경우 토지의 위치, 형상, 주변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과, 분할된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 인근의

지가수준 차이 등에 따라 분할되기 전과 분할된 후의 토지의 실제적 재산가치가

다를 수 있고,

이 경우, 공유하였던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학교법인이 분할전에 가지고 있던 지분의

다양한권리를학교법인이일정부분포기하는결과를가져오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분할된 토지의 면적, 감정평가액이 분할

전과 동일한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아님

※ 공유물 분할은 교환 또는 매매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라는 대법원 등기과의 유권해석

(등기3402-905, 2000.12.12)에 따라 공유물 분할은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할 사항임.

※ 공유물 분할 신청 시 해당 토지의 실질적 재산 가치를 판단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보고되지 않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 필요

기본재산 현황 집계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보고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관할청의

허가(신고)를 득하여 처분되어야 함

※ 해당 재산의 처분 허가 신청 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재산 등록을 공문으로 의뢰하여야

하며, 교육부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사실관계 확인 후 처분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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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교환

❏기본재산 용도변경

◦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교사 신축,
실습지 운영 등)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함

※ 용도변경 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가액 만큼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필요

◦ 기준초과 재산이며,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일 경우, 교비회계로 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은 교지 교사
확보율이기준을초과하고해당재산시가에상당하는금액을교비회계로보
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용도변경 할 수 있음.

◦ 용도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① 용도변경 대상 재산명세서

② 용도변경 사유서

③ 감정평가서(단수)

④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⑤ 학교장 확인(의견서) : 교육용 기본재산의 경우

◦ 용도변경 시 유의사항

- 기본재산의 소유주체는 학교법인으로용도변경*에따른소유권변경은발생하
지 않으나, 학교법인과 학교간의 재산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용도변경 : 수익용 기본재산 ↔ 교육용 기본재산

◦ 동일 학교법인 내 개별 학교 간 교육용 기본재산 사용 용도 변경

-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 하는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의 사용 주체 변경* 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되어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함

* 예시) 학교법인 OO학원이 설치 경영하는 A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과 B고등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 사용 주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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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환

◦ 동일가액 재산의 교환

- 기본재산 교환은 유사한 동종의 유형 고정자산을 상호 적정한 교환조건

으로 바꾸는 것으로 교환 대상 재산의 감정평가액 등 재산 가치에 대한

조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

◦ 교환차액이 있는 재산의 교환

- 기본재산 교환 시 대상 재산의 감정평가액 등 재산 가치가 동일하지 않

다면 차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수반되어야 함

◦ 교환 신청시 제출서류

① 교환 대상 재산명세서

② 교환 사유서

③ 감정평가서(2개 이상)

④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⑤ 학교장 확인(의견서) : 교육용 기본재산의 경우

◦ 교환 시 유의사항

- 교환에 따른 취득재산의 사용목적과 계획이 명확하여야 함

취득재산의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계획을 통해 교육목적 활용,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증대 등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대한 학교법인의 책무성을 제고하여야 함

- 정산해야 할 교환차액이 있을 경우

쌍방의 교환재산의 가치(감정평가액 등)에 대한 차액이 있는 경우 정산하여 해당

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며,

상호 교환 재산의 등기 절차 미이행 등으로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

여야 함

- 교환취득 자산의 근저당 설정 등 권리여부를 확인하여, 설정 해제 등 적

절한 조치를 취하고,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 승계 여

부, 교환 취득재산 내 지장물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평가포

함)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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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보제공,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담보제공
◦ 담보 제공이란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하며 물적담보에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등이 있음

-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학교법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목적에 사용하는 재

산이므로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담보제공 시 유의사항

-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 아닐 것

학교법인의 채무가 아닌 타인(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차입금상환이확실하며담보제공으로인하여학교운영등목적달성에지장이없을경우

-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의 담보제공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의 담보 제공에 대해서는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며,

담보에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금 수입 등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음

(※ 다만, 질권 설정의 경우 압류 없이 직접 집행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담보제공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항)

①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소재지 및 지번, 토지‧건물 면적)

② 담보제공 허가(신고) 신청서(설정권리, 기간, 피담보액, 등기권리자(담보처))

③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④ 이사회 회의록 사본(참석이사 전원 사인 및 원본대조 확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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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담
◦ 학교법인의 의무부담 행위에는 학교법인의 금전 차용, 기본재산에 대한

부담행위, 기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기채’가 대표적인 의

무부담에 속함

< 기 채 >

- 차입행위는 차입액수의 과다, 변제기간의 장단,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부담에 해당됨

◦ 기채 절차

◦ 기채 유의사항

- 학교법인이 차입을 할 수 있는 경우(「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8조)

학교법인은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을 할 수 있음

또한 학교법인 차입을 하고자할 때 명확한 차입사유, 상환방법 및 계획을 세워야 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8조(차입금)

①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차입 주체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되어야 하며 학교장 명의 차입은 불가

- 차입금액 상환재원은 교비회계*, 법인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가능함
* 교비회계를 상환재원으로 하는 경우, 학교 교육목적에 직접 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 차입은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운영비 충당 등 소모성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을 할 수 없음(단,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융자 배정을 받은 경우 제외)

- 기채처는금융기관또는한국사학진흥재단에한함(※시행령제11조제5항제4호및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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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채 신청시 제출서류(※ 참고2) 각종 서식의 신청서를 참고)

① 기채 허가/신고 신청서

②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③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상환재원이 교비회계인 경우)

④ 상환회계 재무 현황

⑤ 사업계획서, 금융기관 금리제안서 등 기채 관련 참고자료

◦ 의무부담 관련 판례
※ 사립학교법 28조1항의 ‘의무부담 행위’의 의미
- 사립학교법 28조 1항의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려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기본재산 자체에 관한 의무 부담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 규정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학교법인의 의무를 부담하려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그 의무부담행위를 기본재산에 관한 것으로제한하고있다고는보여지지
않기때문이다(대법원1977. 10. 11. 선고 77다1357판결)

-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학교운영상 통상적인 거래행위도 아닐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학교법인은 일방적인 의무부담의 대가로 소비에 용이한 금전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감독하지 않으면 학교 재산의 원활한 유지, 보호를 기할 수 없음이 분
명함으로 그 차용 액수의 과다, 변제 기간의 장단, 예산 편성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립학교법 28조 1항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판결)

※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 없이 한 금원 차용행위는 효력이 없음
- 학교법인이이사회의결의와감독청의허가없이타인으로부터금액을차용한경우에그차용행위는
학교법인에대하여효력이없음(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 44642 판결)

❏권리포기
◦ 권리포기란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및 재산 사용권 등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학교법인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이 해당됨

◦ 권리포기역시기본재산이감소되는행위로처분과동일한절차를이행하여야함

❏담보제공 및 의무부담, 권리포기의 결과보고

◦ (담보제공) ① 담보설정계약서, ② 담보물건의등기부등본(예금질권인경우에는통장사

본), ③ 담보를제공하여차입한경우(회계전표, 통장사본)

◦ (의무부담_기채) ① 융자약정서(또는여신거래계약서), ② 회계전표(또는 수입‧지출결
의서), ③ 수입지출통장사본(무통장입금증), ④ 등기부등본(건물신‧증축 등)

◦ (권리포기) ① 권리포기계약서(또는 포기각서), ② 등기부등본

◦ 결과보고처
구분 사립대학 사립전문대학 사립원격대학

결과보고처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교육부

이러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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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 ｢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
는 기본 목적 외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

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즉,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거, 학교법인은 비영리 법인이나 수익사업을 경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설치학교)에 충당할 경우에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수익사업 시행 절차

◦ 수익사업 시행시 단계별 착안사항

구분 주요 검토사항

수익사업 준비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지, 공공성이 강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사업은 아닌지 등 검토

이사회 결의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

정관변경
◦ 사립학교법 제45조에 따라 이사정수의 2/3 찬성으로 정관변경 의결 및

관할청 인가

수익사업 공고

◦ 사립학교법 제6조 제3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고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관리

◦ 사립학교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

하여야 함

수익사업체 운영시

유의사항

◦수익금을 학교경영에 충당할 수 있는 합목적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투명한

회계운영 및 경영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익금은

반드시 학교경영에 충당하여야 함

수익사업 정지명령

◦ 사립학교법 제46조에 따라 학교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당해 사

업을 계속함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

이 있을 때에는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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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지취득 절차

◦ 농지 소유제한의 예외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농지법｣ 제6조 제1항)

- 다만,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 생산용지로 소유하는 경우
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추천을 거쳐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함(｢농지법시행규칙｣ 제6조)

◦ 농지 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 농지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

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전용허가를 받아야

함(｢농지법｣ 제34조제1항)

- 농지 전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부하여야

함(｢농지법｣ 제38조제1항)

◦ 농지취득 인정추천 요청시 제출서류(｢농지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① 농지취득 인정 신청서

②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③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④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학교법인 설립허가서,

대학설립 인가서 등)

⑤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지적도 등본

⑥ 기타 사업계획의 설명에 필요한 서류

⑦ 이사회 회의록 사본(참석 이사 전원 사인 날인 및 관계자가 원본대조 확인)



- 29 -

Ⅲ  감사 지적사항 및 관련 판례

❏감사 지적사항

<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

◦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및 임대 부적정

- 학교법인은 강남구 ○○동 소재 부동산 등 5건의 기본재산을 이사회

의결 없이 매매계약하고 이사회는 사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료를 인근시세 및 적정 임대료 조사

검토없이 당사자들 합의만으로 책정하여 계약함

◦ 수익용 기본재산 재산세 등 교비회계 납부 부적정

- 법인회계에서 납부하여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

산세 등 합계 00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납부

◦ 수익용기본재산 처분금 부당 사용(허가용도 미준수)

- 수익용 토지 손실보상금으로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 취득하는 것

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도 관할청 허가 없이 손실보상금 전액을 직원급여

등으로 집행함

◦ 수익용기본재산 유지 관리 부적정

- 수익용기본재산인 00백화점 3층(102평)이 진입로 불편 및 누수 등으로

인해 임대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없이

2009. 4.부터 2016. 4. 감사일 현재까지 약 7년 1개월 동안 미임대 상태

로 방치하는 등 유지보수 등의 노력을 소홀히 함

◦ 수익용기본재산 무상임대 등 운용 부적정

- 수익용 기본재산인 주택 다동 2층에 이사장 000이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였고

-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등 공과금 합계 000천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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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용 기본재산 관련 >

◦ 교육용기본재산 취득 등 부적정

- 이사회 의결도 없이 교지 내에 교원기숙사를 신축하기로 하여 준공하였고

- 예술대학 실습장 용도로 취득한 서울 oo구 oo동 등 토지와 건물 현황보고 시 건물을
누락하였고, 이사회 의결도 없이 실습관 신축을 위해 위 건물을 멸실 처리함

- 또한, 교육목적 활용을 위하여 oo동 토지와 건물을 교비회계에서 20,000,000천원에
취득한 후, 2010. 3.부터 2013. 5.까지 위 건물 전체를 임대하여 수익용으로 사용

◦ 교육용 기본재산(숙소) 관리 부적정

- 교직원 관사 용도로 매입한 아파트를 2012. 8. 1.부터 2013. 10. 감사일 현재까지
교직원이 아닌 ooo(전 총장 ooo의 지인)에게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부담하고 사용

◦ 교육용기본재산 무단 사용 등 부적정

- 교육용 기본재산을 개인소유의 미술관 전시장소로 무단으로 점유․사용토록 함
- 상기 미술관을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로 간주하여 학교법인 수익사업회계에
합산 처리하는 등 결산을 부적정하게 처리

- 감사는 상기 미술관에 대한 문제점을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학교
법인의 감사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함

◦ 교육용기본재산 미등기 부적정

- 학교법인은 ‘06년도에 스포츠레저학부 실습장인 골프장 부지로 구매한 전남 ○○군
일대 토지 20필지를 학교법인 명의로 미등기

◦ 기숙사 건물의 수익용도 사용 부적정

- 기숙사의 지하1층~지상3층 1,745.8㎡를 임대하고 임대료 수입료 194,225천원을 법인
회계에 세입처리하고일부 면적에 대하여 법인이 수익사업체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

- 이사장의 지시로 기숙사(진주학사) 2층 일부(44㎡)를 지역 신문사에 무상으로 임대

< 기채 관련 >
◦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 허가 없는 차입 부당

-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 없이 6차례에 걸쳐 ◉◉카드 등 2개의 업체로부터
합계 29,186,000천원을 차입

◦ 학교법인 자금 차입 부당

- ‘05년 교사 매입용도로 ㈜oo로부터 차입한 6,000백만원 중 상환되지 않은 3,000백만원을
’10년 관할청 허가 없이 ㈜oo로부터 다시 차입하는 대여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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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의 합헌성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립학교운영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 일정액 미만의 넓은 범위에서 허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시행상 일반적인

학교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의무부담은 허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일정액 이상이라도

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거나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인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이 제약되며 거래의

상대방은 경우에 따라 거래행위가 무효로 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됨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 학교법인과 관련된 각종 재산권의 행사는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다수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공동체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상의 입법을 위하여 거래의 안전이나 거래의 상대방의 재산권

보다 학교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침해라고 볼 수 없어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

재판소 2001. 1. 18. 99헌바63 전원재판부).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경우 자주점유의

인정 불가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그 목적물을 인도 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37751판결)

◦사실상 학교부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 당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되

는 것은 아님

- 학교법인이 토지를 사실상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또는 교육용재산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75. 10. 25. 선고 75다62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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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중학교의 교장이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한 예금이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 학교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중학교의 교장이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한 예금은 사립학교

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389판결)

◦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관할청의 사후 허가의 효력

-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8조 제1항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거래계약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허가 없이 그 기본재산에 관하여 타인 앞으로 권리 이전되거나 담보권․임차권이 설정

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 반드시 기본재산의 매매 등 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 성립 후에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판결)

◦ 위조된 학교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하여 한 감독관청의 허가의 효력

- 학교법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의결이 없었음에도

그 회의록을 위조하여 동 계약에 대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감독관청의 허가

당시 이사회 의결이 부존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써 감독관청의 허가가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79. 1. 30. 선고 77다1586판결)

◦ 사립학교법 28조1항의 ‘의무부담 행위’의 의미

- 사립학교법 28조 1항의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려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기본재산 자체에 관한 의무 부담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

규정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학교법인의 의무를 부담하려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그 의무부담행위를 기본재산에 관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1357판결)

-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학교운영상 통상적인 거래행위도 아닐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학교법인은 일방적인 의무부담의 대가로 소비에 용이한 금전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감독하지 않으면 학교 재산의 원활한 유지, 보호를 기할 수

없음이 분명함으로 그 차용 액수의 과다, 변제 기간의 장단, 예산 편성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립학교법 28조 1항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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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결의나 감독청 허가가 없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양도의 효력

-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가 없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경매절차에 기한 것이든 무효라고 할 것

이다(대법원 1994. 9. 27. 선고93누22784판결)

◦ 학교법인의 소유인 부동산은 이사회의 결의나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어도 학

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됨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소유인 부동산은

당연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다고 볼 것이고, 그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주무 관청의 인가가 없었다고 하여

기본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2005판결)

◦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 없이 한 금원 차용행위는 효

력이 없음

- 학교법인이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그 차용행위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4642 판결)

◦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

-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 실습지 등 교육시설은 그 공익목적의 용도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해야 하고 도시계획상 다른 시설결정의 목적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하겠으나,

- 현재 당해 토지가 제공되고 있는 사업보다 더 한층 중요한 공익사업의 용도에 제공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목적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학교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학교재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언제나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위법

여부는 현재 그 학교재산이 제공되고 있는 용도, 위치 등 구체적 시설의 공익성과 도시

계획 시설결정의 공익성의 대소경중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가려야 하고 또 가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 명백한 것이어서 언제나 당연

무효 사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0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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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이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토지를 취득하여 교육

용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결정에 기하여 후속조치로서 실시계획인가처분

을 한 경우 공공이익의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 공공이익의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공공이익 자체의 객관적 가치평가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경위와 그 과정,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최초의 행정처분인가, 선행의 행정

처분에 따른 일련의 연속된 처분인가, 또는 기존의 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인가 여하에

따라 공공이익에 대한 가치평가도 달라져야 할 것이고, 또 행정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최초로 행정처분을 하면서 어느 쪽의 공공이익을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

였는가 하는 문제와 일단 행정청이 어떤 쪽의 공공이익을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 후

법원이 그 판단에 관하여 재량권의 범위내인가 아니면 재량권의 남용인가 하는 심사를

할 때의 문제를 구별하여 그 판단기준을 달리하여야 할 것인 바,

-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인가처분을 한 경우 비록 학교법인이 위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그 대상토지를 장차 신축할 대학건물의 교지에 사용할 목적으로서의 효율성을 해하고

그 법인의 장기발전계획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위 실시계획인가처분을 취소

하게 되면 도시계획 후의 토지취득자의 사정 때문에 당초의 도시계획자체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대학건물이 반드시 위 토지위에 건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위 실시계획인가처분에 공공이익의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4093 판결)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

부금’의 범위

- 사립학교법 제 28조 제3항의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는 입학금․학교

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 외에 육성회비, 특기․적성비, 보충수업비, 수학여행경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0. 2000마7801결정)

◦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

본재산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 재산에 대하여는, 학

교법인이 이를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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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상사립학교경영자개인명의로되어있는사립학교의교지, 교사의경

우에도 근저당설정등기는 무효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ㆍ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위배되어 무효(2011. 9. 29. 선고 2010다5892 판결)

◦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지 및 교사 체육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

연 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학교경영자 개인의 명의로 등기되어있는 경우

가압류 불가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교사·체육장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이다.

- 그런데 같은 법 제51조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 등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이와 같이 강제집행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목적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4.4., 자, 2010마1967, 결정)

◦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관할청의 허가 필요

- 관할청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되어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강제경매를포함한경매절차를통하여학교법인의기본재산을처분하는것이학교법인의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4.8., 선고, 2009다933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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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가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기본재산의 처분허
가신청 불가
-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
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희생이 따른다고 하여도 이는 입법자가 거래의 안전이나 상대방의
재산권보다 학교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이므로 불가
피한 것이다.

- 따라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고, 채무자인 학교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으로부터 기본
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학교법인을 상
대로 관할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은 없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12.08. 선고 2011두14357 판결)

◦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학교법인의 기본재
산을예상전매가격보다훨씬 낮은가격으로처분함으로써 학교법인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 배임행위의 성립
-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로서 그 자체만으로서는 학교법인의 재산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예상 전매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처분함으써 학교법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임행위의 성립시기는 토지의 매각에 관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매수인과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도한 때라 할 것이고,

- 감독청의 허가를 받기 이전에 학교법인의 이사들 전원이 매수인에게 위 토지의 매수를
요청하여 매수인이 그 요청을 수락하였다거나, 그후 매수인과 토지의 매매에 관한 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은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지나지 아니한다.

- 배임죄 구성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그 매수인이 그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매수 즉시 그 매매가격보다 월등하게 높은 가격으로 전매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확실하게 예측되는 전매가격보다 현저한 저가로 매도하였다면, 이는 그
임무에 위배되는 배임행위로서 본인인 학교법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위의 저가매도에 관하여 재산처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감독청의 허가조건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배임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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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

령의 가부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기본재산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양도된 경우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것이든 무효가 되는 점에,

- 비록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곧바로 채권 자체가 추심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심이 완료되면 추심채권자로부터 이를 반환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채권의 양도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립학교의 재정 충실을 기하려는 사립

학교법의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는 점, 그리고 위 법조항에 따르면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한 채권자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채권으로 최종적인 만족을 얻는 것은 금지될

수밖에 없는데,

- 추심명령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서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 동안의 소송절차를 무위로 돌려야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도 소송경제에 반하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이러한

기본재산이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명령은 발할 수 있지만, 관할청의 허가가 있는 이상 현금화(환가)를

명심하는 추심 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피압류채권이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임이 밝혀지고 나아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거나 관할청의 불허가가 있는

경우 그 채권은 사실상 압류 적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여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거나,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2항에 따라 위하 같은 이유를 들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30. 2002마2209 결정).

◦ 대학이 위탁운영하는 식당 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 부과 부당

- 구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학술목적의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 점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봐야함

-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은 교육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며 운영실태․임대료

용도 등에 비춰 학생과 교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 운영될 경우 임대료 취득으로

인해 건물사용이 교육사업의 본질을 벗어나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님

-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취득․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사업목적을 고려해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2006.1.13. 2004두92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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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학교법인 기본재산 통계자료

❏ ‘18년 학교법인 기본재산 현황

◦ 교육용 기본재산

‘17~‘18년 교육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단위 : ㎡, %)
연도

교육용 토지 교육용 건물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2018년

(A) 30,301,940 434,004 68,511,998 99,247,942 9,421,826 182,114 24,391,381 33,995,321

2017년
(B) 30,206,393 289,322 69,928,951 100,424,666 9,303,089 182,030 24,332,789 33,817,909

증감(A-B) 95,547 144,682 △1,416,953 △1,176,724 118,737 84 58,592 177,412

증감률 0.3 50.0 △2.0 △1.2 1.3 0.0 0.2 0.5

◦ 수익용 기본재산

‘17~’18년 수익용기본재산 보유현황

(단위 : 천㎡, 천주, 건, %)
구분 토지 건물 유가증권 신탁예금 기타재산 계

물량

2018년(A) 212,116 2,243 29,985 878 27 -

2017년(B) 211,916 2,175 32,071 839 33 -

증감(A-B) 200 68 △2,086 39 △6 -

증감률 0.1 3.1 △6.5 4.6 △18.2 -

평가액

(억원)

2018년(A) 60,857 20,051 6,952 8,917 174 96,951

2017년(B) 57,642 20,027 6,391 8,557 510 93,127

증감(A-B) 3,215 24 561 360 △336 3,824

증감률 5.6 0.1 8.8 4.2 △65.9 4.1

‘17~’18년 수익용기본재산 재산유형별 수익률 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토지 건물 유가증권 신탁예금 기타재산* 계

2018년

(A)

평가액 60,857 20,051 6,952 8,917 174 96,951

수입액 712 1,884 227 145 102 3,070

수익률 1.2 9.4 3.3 1.6 58.9 3.2

2017년

(B)

평가액 57,642 20,027 6,391 8,557 510 93,127

수입액 533 1,837 194 234 146 2,945

수익률 0.9 9.2 3.0 2.7 28.6 3.2

증 감

(A–B)

평가액 3,215 24 561 360 △336 3,801

수입액 △179 △47 △33 89 44 △126

수익률 0.3 0.2 0.3 1.1 30.3 0.0

* 기타재산의 수익률은 외부시설을 임차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 평가액은 ‘0’원이나 수입이 발생하기에
기타재산 수익률이 타 유형 재산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출처 : 2018년 대학 재정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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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 교사 확보율 통계자료

< 주요 지표 통계자료 >

2018년 교지‧교사 확보율 현황

연도 설립
입학정원기준 재학생기준

기준면적 보유면적 확보율 기준면적 보유면적 확보율

2018년

국립 10,913,492 30,301,940 277.7 12,108,960 30,301,940 250.2

공립 262,512 434,004 165.3 320,346 434,004 135.5

사립 34,564,663 68,511,998 198.2 37,905,730 68,511,998 180.7

전체 45,740,667 99,247,942 217.0 50,335,036 99,247,942 197.2

 ◦ 2018년 설립별 교지 확보율 현황

(단위 : ㎡, %)

연도 설립
입학정원기준 재학생기준

기준면적 보유면적 확보율 기준면적 보유면적 확보율

2018년

국립 5,473,585 9,421,826 172.1 6,053,426 9,421,826 155.6

공립 131,256 182,114 138.7 160,173 182,114 113.7

사립 17,597,919 24,391,381 138.6 19,186,153 24,391,381 127.1

전체 23,202,760 33,995,321 146.5 25,399,752 33,995,321 133.8

 ◦ 2018년 설립별 교사 확보율 현황

(단위 : ㎡, %)

< 교육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 >

2018년 교육용 토지‧건물 유형별 면적 현황

연도 구분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기타시설

2018년

교지경계선내 23,923,217 6,835,369 3,131,914 3,905,680 2,597,087 

2km이내 49,461 114,771 5,819 251,791 55,439 

2km외 104,667 95,717 127,187 2,447,364 484,556 

전체 24,077,346 7,045,857 3,264,920 6,604,835 3,137,082 

연도 구분
학교법인 소유

부속토지 미사용토지*
시설결정 시설미결정

2018년

교지경계선 내 90,704,178 7,201,854 2,997,850 5,547,146
2km 이내 335,816 1,006,094 1,888,416 3,453,024
2km 외 2,550,071 15,800,403 154,256,586 18,097,243
전체 93,590,065 24,008,351 159,142,852 27,097,413

 ◦ 2018년 교육용 토지 유형별 면적 현황

(단위 : ㎡)

* 미사용 토지 :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예시 : 산, 하천 등)

 ◦ 2018년 교육용 건물 유형별 면적 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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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통계자료(※4년제 학교법인 기준)

< 주요 지표 통계자료 >

2018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기준액(A) 보유액(B) 확보율(C=B/A)

2018년 129,708 86,824 66.9

2018년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평가액(A) 수입액(B) 수익률(C=B/A) 시장금리4)

2018년 96,951 3,070 3.2 1.6

2018년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총수입

①
총비용

②
수익금

A=①–②

학교운영비 부담내역

기준액
(B=A*80%)

부담액(C) 과부족(C–B) 부담률(C/B)

2018년 3,206 76 3,130 2,504 2,218 △286 88.6

< 2017~2018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 >

2017년 수익용 기본재산 유형별 보유 현황

구분 토지 건물 유가증권 신탁예금 기타 계

물량 211,916 2,175 32,071 839 33 -

평가액
(억원)

57,642 20,027 6,391 8,557 510 93,127

(단위 : 천㎡, 천주, 건, %)

2018년 수익용 기본재산 유형별 보유 현황

(단위 : 천㎡, 천주, 건, %)
구분 토지 건물 유가증권 신탁예금 기타 계

물량 212,116 2,243 29,985 878 27 -

평가액
(억원)

60,857 20,051 6,952 8,917 174 96,951

4) 통계청 e-나라지표 시장금리추이 91물 CD 금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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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각종 서식

기본재산 처분(용도변경) 허가 신청서(신고서)

1. 용도변경 또는 처분할 재산의 표시

가. 부동산 등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감정평가액

(손실보상금)
취득금액 비 고

토지
소계 필지

건물
(지하 층,지상 층)

소계

지장물
소계

※ 표시 항목 변경 가능

나. 예금 등

구분
은행명

(증권명)
계좌번호

잔액

(보유수량)

처분금액

(처분수량)

비 고

(평가금액)

예금

유가증권

기타 소계

※ 표시 항목 변경 가능

2. 처분예정금액 :

3. 용도변경 또는 처분사유 :

4. 처분금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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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보유 현황(기준일자 : . . .)

구 분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백만원)교 지(㎡) 교 사(㎡)
기준 보유 확보(%) 기준 보유 확보(%) 기준 보유 확보(%)

현 재
처분후

※ 신청서 및 신고서는 한글(hwp) 파일로 제출

※ 첨부서류

◦ 이사회 회의록 사본(참석이사 전원 사인 및 관계자가 원본대조 확인)

◦ 감정평가서 2부(허가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1부)

※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재산의 처분을 위탁 예정인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

의뢰하여 추천 받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및 추천 증빙 제출 필요

◦ 학교장의 의견서(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 예금 및 유가증권의 경우 잔액증명서

◦ 지적현황 및 위치도

◦ 기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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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환허가 신청서

1. 교환재산의 표시

◦ 교환 처분재산

소 재 지 지 번 지목․구조 면 적(㎡) 감정평가액 취득금액 비 고

◦ 교환 취득재산

소 재 지 지 번 지목․구조 면 적(㎡) 감정평가액 비 고

2. 교환대상자의 주소, 성명

3. 교환사유

4. 교환차액 처리 방법

5. 재산보유 현황(기준일자 : . . .)

구 분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백만원)교 지(㎡) 교 사(㎡)
기준 보유 확보(%) 기준 보유 확보(%) 기준 보유 확보(%)

현 재
처분후

※ 첨부서류

◦ 이사회 회의록 사본(참석이사 전원 사인 및 관계자가 원본대조 확인)

◦ 동일 평가시점의 감정평가서 2부

◦ 교환계약서 또는 동의서 사본(관계자가 원본대조 확인할 것)

◦ 학교장 의견서(교육용 기본재산의 경우)

◦ 등기부등본, 취득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 지적현황도 및 위치도(취득, 처분재산의 표시)

◦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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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전세권 설정 신고서

1.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목․구조 면 적(㎡) 비 고

2. 전세권 설정 내역
(단위:㎡, 천원)

사용층(호) 임대면적 임대보증금 설정금액 설정기간 등기권리자

3. 전세권 설정 사유

4.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 현황 및 임대보증금 보유 현황

※ 첨부서류

◦ 이사회 회의록 사본(참석이사 전원 사인 및 관계자가 원본대조 확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 임대보증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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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사용(처분) 허가 신청서

1. 임대보증금 사용(처분) 내역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지 임차인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수령액

임대보증금
사용 신청액

합계

2. 임대보증금 사용(처분) 용도 및 사유

3. 사용(처분) 임대보증금 보전 계획

4.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기준일 : ’00.00.00)

구분 확보기준액 확보금액 확보율 비고

처분전

처분후

5. 수익용 기본재산 총괄 임대현황

(기준일 : ’00.00.00)

연번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지(건물명)

임대보증금
수령액

금융기관 별도
예치 금액

금융기관
미예치 금액

미예치 사유

합계

※ 첨부서류

◦ 이사회 회의록 사본(참석이사 전원 사인 및 관계자가 원본대조 확인)

◦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현황 세부내역 및 임대보증금 반환 자금집행계획

◦ 잔액증명서(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별도 예치)

◦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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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채 허가 신청서

1. 신청 내용

가. 기채한도액 :

나. 기 채 처 :

다. 이 율 :

라. 기채기간 : 차입일로부터 년간(○년 거치 ○년 분할 상환)

※ 일시차입인 경우 기간은 회계연도 종료일까지(익년도 2월 28일)

마. 담 보 :

【예시: 담보 제공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설정
권리 설정기간 설정

금액(원)
등기
권리자

00시 0구
000길

00-0
토지 0,000.0

근저당
기채일
로부터
00년

기채액의
0000%

제1금융권
건물 0,000.0

바. 용 도 :

사. 상환재원 : ※ 상환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환재원 명시

아. 기채사유 :

2. 차입금 및 차입금 비율 (기준일 : . .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본금
차입금 차입금

비율
전년도 결산기준
차입금 비율기존 금회 합계

법인 일반회계 % %
교비회계 % %
부속병원회계 % %

계

※ 기준일 : 차입금을 안건으로 논의한 이사회 일자

【예시: 상환회계 누적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번
차입 현황

기채처 만료
기한차입일자 차입목적 기채액 상환 잔액

1
2
⁝ ⁝ ⁝ ⁝ ⁝

차입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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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계획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사업규모
연도별 투자계획

합계
년 년 년 년 년

강의동 신축 ○○㎡

계

◦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합계
교비회계(자체)
법인회계(자체)
기 채
기부금 등
계

4. 원리금 상환계획
◦ ○○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합계 연평균

기존
원금
이자

금회
원금
이자

계

※ 첨부서류

◦ 이사회 회의록 사본(참석이사 전원 사인 및 관계자가 원본대조 확인)

※ 기채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담보 제공시에는 담보물건이 명시되어야 함

◦ 기채처의 기채예정 확인서 또는 금융기관 금리제안서 등

◦ 학교장의견서, 대학평의원회및등록금심의위원회회의록(상환회계가교비회계인경우)

◦ 상환회계 재무 현황

- 상환회계가 부속병원회계인 경우 : 최근 3개 회계연도 의료이익 현황, 최근 3년간 진료
환자 실적(입원, 외래, 건강검진 등), 최근 1개 회계연도 결산 현황(손익계산서 기준)

- 상환회계가 법인회계 또는 교비회계인 경우 : 최근 1개 회계연도 자금계산서 결산 현황,
최근 3개 회계연도 운영이익현황(운영계산서 기준)

◦ 기채 차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 예시: 공사 재원 마련을 위한 기채인 경우 상세 사업계획서(연도별 공정률 등 포함),
수익용기본재산 ‘건물’ 취득인 경우 연간 예상 임대 수입 현황, 건축허가서, 계약서
사본 등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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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처분결과 보고서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
처분 허가내용 실제 처분결과

처분허가 문서번호

및허가일자

사립대학제도과 -

( . . .)
실제 처분일자

(등기이전일)
. . .

처분구분

매도( ), 증여( ),
교환( ), 용도변경( ),
담보제공( ),
의무부담( ), 권리포기( ) 실제 처분한

재산의 표시

◦토지 0필지 0,000㎡

◦건물 0,000㎡

◦지장물 0종

◦주식 0주

◦예금 0건

처분허가 재산의

표시

◦토지 0필지 0,000㎡

◦건물 0,000㎡

◦지장물 0종

◦주식 0주

◦예금 0건

처분하지 못한

재산의 표시

◦토지 0필지 0,000㎡

◦건물 0,000㎡

◦지장물 0종

◦주식 0주

◦예금 0건

처분허가 금액 천원
실제 처분금액 천원
처분금의 용도별

사용내역

◦

◦

처분금의 용도
◦

◦
처분방법 ◦

처분허가 기한 . . .
향후 처분계획

(처분하지 못한
재산이 있을 경우)

* 처분허가 재산의 표시, 실제 처분한 재산의 표시, 처분하지 못한 재산의 표시, 처분금의 용도별 사용

※ 첨부서류

◦ 처분 또는 취득한 재산의 매매계약서 사본

     -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협약서 사본 제출

  ◦ 처분대금의 수입결의서, 은행전표, 통장사본

  ◦ 처분대금의 지출결의서, 은행전표, 통장사본

  ◦ 처분/취득재산의 등기부등본

  ◦ 세금납부서 사본, 은행전표, 통장사본(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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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4.3>

농지취득인정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취득하려는 농지 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취득목적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오니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 허가증ㆍ인가증ㆍ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

인 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임야)대장

 4. 지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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